
ㅇㅇㅇ이 임야를 농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

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

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소유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경기 김포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임 ㅇ,ㅇㅇㅇ㎡)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참조)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장물 평가를 일괄평가가 아닌 개별적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입목에 대하여는 벌기령ㆍ수종ㆍ주수ㆍ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15호)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도록 되어 

있고,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관련자료(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본 건 수목에 대하여는 물건별로 수종, 수령, 수량, 식재면

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식비로 평가하되, 이식비용이 당해 수목의 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수목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물건별 평가액을 산정하여 일괄평가 하였다.


